
[별표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관련:제2조)

구               분 임        금         의         범         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